
과태료의 부과기준( 85조 )

1. 일반

  가. 반행  횟수에 른 과태료  부과  근 1 간 같  

반행  과태료 부과처분  받  경우에 용한다. 이 경우 

간  계산  반행 에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 받  날과 

그 처분 후 다시 같  반행 를 하여 발  날   한

다.

  나. 가목에 라 가  부과처분  하는 경우 가 처분  용 차

수는 그 반행  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른 간 내에 과태

료 부과처분이  이상 있었  경우에는 높  차수를 말한다)  

다  차수  한다. 

  다. 경부장 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 반행

 동 ·내용·횟수 및 반 도 등  고 하여 과태료 액  

2분  1  범 에  그 액 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

(단 : 만원)

반행 해당 법조

과태료 액

1차

반

2차

반

3차 이상

반

가. 법 4조 5 4항에 른 

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

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

법 82조

1항 1

500 700 1,000

나. 법 4조 5 4항에 른 결

과를 ·보존하지 아니하거나 

거짓  ·보존한 경우

법 82조

1항 2

500 700 1,000

다. 법 15조 1항 3 를 반한 

경우

법 82조

3항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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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만 차한 경우 50 50 50

2) 합 ,  등  차하

여 히 수질 염  발한 경우

100 100 100

라. 법 15조 1항 4 를 반하여 

경부  하는  이상  

토사를 출하거나 버리는 행 를 

한 경우

법 82조

1항 2

2

500 700 1,000

마. 법 20조 1항에 른 낚시 지

구역에  낚시행 를 한 경우

법 82조

2항 1

300 300 300

바. 법 20조 2항에 른 한사항

 반하여 낚시 한구역에  낚

시행 를 한 경우

법 82조

3항 2

100 100 100

사. 법 33조 2항 단  또는 같  

조 3항에 른 변경신고를 하지 

아니한 경우

법 82조

3항 3

60 80 100

아. 법 35조 2항에 른 수사항

 지키지 아니한 경우

법 82조

1항 3

200 600 1,000

자. 법 38조 3항  반하여 배출

시  등  운 상황에 한  

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

한 경우

법 82조

2항 2

100 200 300

차. 법 38조 3 1항 2 에 해당

하는 행 를 한 경우

법 82조

2항 3

200 200 200

카. 법 38조 3 2항  반하여 

운 · 리  수하지 아니한 

경우

법 82조

2항 4

100 150 200

타. 법 47조 1항  반하여 경

술인  임명(바꾸어 임명하는 것

 포함한다) 하지 아니한 경우

법 82조

1항 4

200 600 1,000

파. 법 50조 2 1항  반하여 법 82조 100 200 300



술진단  실시하지 않  경우 2항 4

2

하. 법 53조 1항 각  외  부분 

단에 른 신고를 하지 않  경

우

법 82조

1항 5

200 600 1,000

거. 법 53조 1항 각  외  부분 

후단에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

한 경우

법 82조

2항 5

100 200 300

. 법 60조 1항 후단에 른 변경

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
법 82조

3항 4

60 80 100

. 법 60조 2항  반하여 시

 , 그 밖에 필요한 조 를 하

지 아니한 경우

법 82조

2항 6

100 200 300

러. 법 61조를 반하여 골프장  

잔  및 수목 등에 맹·고독  농

약  사용한 경우

법 82조

1항 6

1,000 1,000 1,000

. 법 61조 2 1항  반하여 

놀이  수경시  신고 또

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  

운 한 경우

법 82조

2항 7

100 200 300

버. 법 61조 2 2항에 른 놀

이  수경시  수질  또는 

리  반하거나 수질 검사

를 받지 않  경우

법 82조

2항 8

100 200 300

. 법 62조 2항 4 에 른 

수사항 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

업자  경우

법 82조

1항 7

500 700 1,000

어. 법 62조 2항 5 에 른 

수사항 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

업자  경우

법 82조

1항 7

200 600 1,000



. 법 67조를 반하여 경 술인 

등   받게 하지 아니한 경

우

법 82조

3항 5

60 80 100

처. 법 68조 1항에 른 보고를 하

지 아니하거나 거짓  보고한 경

우 또는 자료를 출하지 아니하거

나 거짓  출한 경우

법 82조

3항 6

60 80 100


